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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경제도 발표부서 발효시기 페이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

전인대
상무위원회

2013.01.01 1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2013.07.01 1

중화인민공화국노인권리이익보장법 2013.07.01 1

중화인민공화국증권투자펀드법 2013.06.01 2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 2013.01.01 2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 2013.01.01 2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2013.01.01 3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범죄예방법 2013.01.01 3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보호법 2013.01.01 3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2013.01.01 4

중화인민공화국교도소법 2013.01.01 4

중화인민공화국정신위생법 2013.05.01 4

중화인민공화국농업기술보급법 2013.01.01 5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2013.01.01 5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2013.07.01 5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2013.01.01 6

행정

법규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국무원

2013.03.01 7

농업보험조례 2013.03.01 7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 2013.01.01 7

하자자동차 리콜 관리조례 2013.01.01 8

국내수로운송관리조례 2013.01.01 8

부문

규장

가정서비스업관리 잠행방법
상무부

2013.02.01 9

자동차 강제폐차기준에 관한규정 2013.05.01 9

과학사업기관재무제도

재정부

2013.01.01 10

농업기술 보급 및 서비스에 관한 중앙재정지원자금 관리방법 2013.01.01 10

황허(黃河)하류탄구(滩區) 운용에 대한 재정보상자금 관리방법 2013.01.01 11

사업기관(事業单位)회계 준칙 2013.01.01 11

사업기관회계제도 2013.01.01 11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평가 관리잠정방법 2013.01.01 12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 소유권등기 관리잠정방법 2013.01.01 12

초중학교재무제도 2013.01.01 12

고등학교재무제도 2013.01.01 13

재정어음관리방법 2013.01.01 13

복권기구재무 관리방법 2013.01.01 13

의료비영수증사용 관리방법 2013.01.01 14

타성(省)〮·시(市) 본·지사 기업소득세의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 2013.01.01 14

회계종업자격 관리방법 2013.07.01 14

생산탄광 회채율(回采率) 관리잠정규정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2013.01.09 15

특수·희소 탄광류 개발이용 관리잠정규정 2013.01.09 15

학위논문조작행위 처분방법 교육부 2013.01.01 15

비전문 무선라디오 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2013.01.01 16

공안기관 형사사건처리 절차규정

공안부

2013.01.01 16

공안기관 행정사건처리 절차규정 2013.01.01 17

자동차면허신청발급 및 사용규정 2013.01.01 17

소방용 제품 감독관리규정 2013.01.01 17

공안기관 법집행공개규정 2013.01.01 18

토지재개간조례 실행방법 국토자원부 2013.03.01 18

위험화학품환경 관리 등기방법(試行) 환경보호부 2013.03.01 18

요  약 



수로운송공사건설프로젝트 공개입찰 관리방법
교통운수부

2013.02.01 19

항구 위험화물안전 관리규정 2013.02.01 19

우정업기준화 관리방법 2013.01.01 19

수리공사건설기준에 관한 강제조항 관리방법(試行) 水利부 2013.01.07 20

공연브로커 관리방법 문화부 2013.03.01 20

선박 차량선박세 위탁징수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 2013.02.01 21

전국세무기관 공문 처리방안 2013.01.01 21

다지역경영 종합납세기업 소득세징수 관리방법 2013.01.01 21

경매감독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2013.03.01 22

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종사 관리방법 2013.01.01 22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실행방법 국가질량감독
검사검역총국 2013.01.05 23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 실행방법 안전생산감독
관리총국 2013.05.01 23

규범
성

문건

자동수입허가 인터넷심사시스템 도입운행에 관한 공고 상무부 2013.01.15 24

간저우시 서부대개발 조세정책 실행문제에 관한 통지 재정부 2013.01.01 24

재생에너지전기세추가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2013.01.01 25

2013년 성진보장성안거공정재정자금조달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통지 2013.01.01 25

일부행정사업성 요금 취소 및 징수변제에 관한 발표 통지 2013.01.01 25

2013년 관세실행방안에 관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통지 2013.01.01 25

과학기술류 비기업 민영단체의 과학연구 및 교육용품수입 
조세정책 적용에 관한 통지 2013.01.01 26

상장회사주식배당에 따른 개인소득세 차별화 정책 실행 관
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3.01.01 26

농산품도매시장, 농산물시장 건물재산세, 성진토지사용세 정
책에 관한 통지 2013.01.01 26

한중 사회보험 협정 및 의정서 실행에 관한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판공청의 통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2013.01.16 27

조세협정 중의 재산수익조항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2012.12.31 27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사용한 '정제유배치계획표' 관련 인세
문제에 대한 공고 2013.01.01 27

다성합자철도기업 성간 공동세 징수, 입고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2013.01.01 28

납세자자산재편성 시 부가세이월공제세액 처리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2013.01.01 28

니트로배합비료 관련 부가세 문제에 관한 공고 2013.01.01 28

소비세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 2013.01.01 28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목록>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2013.01.01 29

2013년 수출입허가 관리품목 목록 2013.01.01 29

암호제품 및 암호기술포함설비 감독에 관한 공고 2013.01.01 30

2013년 관세실행 방안 2013.01.01 30

일부 반덤핑조치부과 수입품목상품번호 조정에 관한 공고 2013.01.01 30

뉴질랜드양모·울톱 수입쿼터에 관한 공고 2013.01.01 30

상품분류결정II에 관한 공포 공고 2013.01.01 31

2013년1월1일부터 홍콩·마카오 신규추가 무관세품목 원산지
기준표에 관한 공포 공고 2013.01.01 31

제10버전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
2012년 문건에 대한 개정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2013.01.01 31

신규추가 소매 혹은 도매서비스표 등기 신청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2013.01.01 32

과도기간 내 신규추가 소매 혹은 도매서비스표 신청에 관한 
설명 2013.01.0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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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

q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

-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 의해 통

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改

〈中華人民共和國農業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 <<중화인민공화국노동약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7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

修改〈中華人民共和國勞動合同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노인권리이익보장법

- <중화인민공화국노인권리이익보장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

위원회 제30차 회의에 의해 개정

- 시행일자: 2013년 7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노인권리이익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老年人權

益保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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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화인민공화국증권투자펀드법

- 사모펀드에 관한 기본 법적 규제 체계를 구축함고 동시에 펀드 감독을 

강화하고 펀드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며, 펀드업의 경

쟁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

의에서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6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증권투자펀드법(中華人民共和國證券投資基金

法)

q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

-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

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의

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

修改<中華人民共和國人民警察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

-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

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의

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

修改<中華人民共和國國家賠償法>的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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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

위원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범죄예방법

-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범죄예방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

무위원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

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범죄예방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

會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預防未成年人犯罪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보호법

-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보호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

위원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보호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未成年人保護法>的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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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

改《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교도소법

- <<중화인민공화국교도소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중화인민공화국교도소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

改〈中華人民共和國監獄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정신위생법

- 정신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위생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정신장애환

자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기 위한 본 법은 제11기 전국인민

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의해 통과

- 시행일자 : 2013년 5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정신위생법(中華人民共和國精神衛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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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화인민공화국농업기술보급법

- <<중화인민공화국농업기술보급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

위원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농업기술보급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農業技術推廣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 조정과 소송 절차 간의 맞물림을 개선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한층 

더 보장하며, 당사자입증제도, 간이소송절차, 재판감독절차, 집행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대한 <전국인민

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

修改<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的決定)

q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하였으

며, 또한 본 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입국관리법>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7월 1일

- 세부내용: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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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 증거제도, 강제조치, 변론제도, 수사조치, 재판절차, 집행결정 등을 보완

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

회의 결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 의해 통과되어 

본 법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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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법규

q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

라 본 조례를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 세부내용 :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國務院關於修改<機動車交

通事故責任強制保險條例>的決定)

q 농업보험조례

- 농업보험활동을 규범화와 농업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고, 농업생산위험저항능력을 제고하며, 농업보험사업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농

업법> 등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 세부내용 : 농업보험조례(農業保險條例)

q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 

- 개정 행정법규(5):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장례관리조례>, <중화인

민공화국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조례> 및 

<철도교통사고응급구원 및 조사처리조례>

- 폐지 행정법규(5): <철도여객 상해 강제보험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고

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에 관한 잠정조례>, <비무역·비경영성 외화재무

관리 잠정규정>, <사업기관재무규칙>, <행정기관재무규칙>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國務院關

于修改和廢止部分行政法規的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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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자자동차 리콜 관리조례

- 하자자동차의 리콜을 규범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인

생,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하자자동차 리콜 관리조례(缺陷汽車産品召回管理條例)

q 국내수로운송 관리조례 

- 국내수로운송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국내수로운송시장 질서를 유지하

고, 국내수로운송 안전을 보장하며, 국내수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1987년 5월 12일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수로운송관리조례>는 폐지

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국내수로운송 관리조례(國內水路運輸管理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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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문규장(部門規章)

1 상 무 부

❏ 가정서비스업 관리잠행방법

- 가정서비스 소비수요를 만족하고, 가정서비스 소비자, 제공자 및 관련 

업체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고, 가정서비스 사업행위를 규범

화하며, 가정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서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2월 1일 

- 세부내용 : 가정서비스업 관리잠행방법(家庭服務業管理暫行方法)

❏ 자동차 강제폐차기준에 관한 규정

- 도로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을 지지하며, 자원절약형의 환경․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

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조치법>, <중화인민공화국소음오염예방조치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

- 시행일자: 2013년 5월 1일 

- 세부내용: 자동차 강제폐차기준에 관한 규정(機動車強制報廢標准規定)

※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및 환경보호부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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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정 부
   

  ❏ 과학사업기관 재무제도

- 과학사업기관의 재무제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재무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자금사용효율성을 제고, 과학기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해 <사업기관재무규칙>(재정부령 제68호) 및 관련 기타 법률제

도에 따라 재정부, 과학기술부에 의해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과학사업기관 재무제도(關於印發<科學事業單位財務制度>的

通知)

q 농업기술 보급 및 서비스에 관한 중앙재정지원자금 

관리방법

- 농업기술 보급 및 서비스에 관한 중앙재정지원자금의 관리를 강화하

고, 자금사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및 <중

화인민공화국 기술보급법>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이의 시행과 동시에 

2004년7월7일 공포된 <농업과학기술 보급·시범프로젝트 자금 관리방

법>, 2005년7월11일 공포된 <토양분석과 시비처방 시험지역 보조자금 

관리잠정방법>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농업기술 보급 및 서비스에 관한 중앙재정지원자금 관리방

법(關於印發<中央財政農業技術推廣與服務補助資金管理辦

法>的通知)



- 11 -

 ❏ 황허(黃河)하류탄구(滩區) 운용에 대한 재정보상자금 

관리방법

- 국무원에 의해 실행된 <황허하류탄구 운용 보상정책 의견에 대한 요

청>에 따라, 황허하류탄구 운용에 대한 제정보상자금의 관리를 규범

화하고 강화하고 자금의 합리적·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리부에서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황허(黃河)하류탄구(滩區)징용에 대한 재정보상자금 관리방

법(關於印發《黃河下遊灘區運用財政補償資金管理辦法》的

通知)

※ 재정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리부 공동발표 

 ❏ 사업기관(事業单位)회계준칙 

- 사업기관의 회계정산을 규범화하고 회계정보의 질을 보장하며, 공익적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준칙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사업기관회계준칙(事業單位會計准則)

 ❏ 사업기관 회계제도 

- 사업기관의 회계계산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회계정보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사업기관회계준칙> 및 <사업기관재무

회계>에 따라 재정부는 <사업기관회계제도>를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사업기관 회계제도(關於印發<事業單位會計制度>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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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평가 관리잠정방법

-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평가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

유자산평가 관리방법>(국무원령 제91호), <국유자산평가의 제반 문제

에 관한 규정>(재정부령 제14호)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평가 관리잠정방법(關於印發<中央文

化企業國有資産評估管理暫行方法>的通知)

 ❏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 소유권등기 관리잠정방법

-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 소유권등기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기업국유자산 소유권등기 관리방법>(국무원령 제192호)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앙문화기업국유자산 소유권등기 관리잠정방법(關於印發

<中央文化企業國有資産産權登記管理暫行方法>的通知)

 ❏ 초중학교 재무제도

- 초중학교의 재무적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

화하고, 자금사용효율을 향상하며, 초중학교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재무규칙>(재정부령 제68호) 및 관련 법률제도

에 따라 재정부 및 교육부는 <초중학교재무제도>를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초중학교 재무제도(關於印發<中小學校財務制度>的通知)

※ 재정부 및 교육부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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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재무제도

- 고등학교의 재무적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

화하고, 자금사용효율을 향상하며, 고등학교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재무규칙>(재정부령 제68호) 및 관련 법률제도

에 따라 재정부 및 교육부는 <고등학교재무제도>를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고등학교 재무제도(關於印發<高等學校財務制度>的通知)

※ 재정부 및 교육부 공동발표

 ❏ 재정어음 관리방법

- 재정적 어음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 비조세수입의 징수관리 및 기관

재무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하였으

며, 이의 시행과 동시에 1998년 9월 21일에 공포된 <행정사업적 요금

징수 및 정부적 기금어음 관리규정>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재정어음 관리방법(財政票據管理辦法)

 ❏ 복권기구 재무 관리방법

- <복권관리조례>(국무원령 제554호), <복권관리조례실시세칙>(재정부·

민정부·국가체육총서령 제67호), <사업기관재무규칙>(제정부령 제68

호)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복권기구 재무 관리방법(關於印發<彩票機構財務管理辦法>

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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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영수증 사용 관리방법

-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의견> (중발

[2009]6호) 및 의료위생기구의 재무, 회계 및 영수증관리제도 관련 제

도에 따라 <의료비영수증사용 관리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의료비영수증사용 관리방법(關於印發《醫療收費票據使用管

理辦法》的通知)

※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동발표

 ❏ 타성(省) 〮·시(市) 본·지사 기업소득세의 분배 및 예

산 관리방법

-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의 순조로운 실행를 보장하고, 지역 간의 

이익분배를 적절히 처리하며, 타성(省)· 〮시(市) 본·지사 기업소득세의 

징수와 분배관리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타성(省) 〮·시(市) 본·지사 기업소득세의 분배 및 예산 관리방

법(關於印發<跨省市總分機構企業所得稅分配及預算管理辦

法>的通知)

 ❏ 회계종업자격 관리방법

- 2012년 12월 5일 재정부 부무회의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이의 시행과 

동시에 2005년 1월 22일 공포된 <회계종업자격관리방법>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7월 1일 

- 세부내용 : 회계종업자격 관리방법(會計從業資格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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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 생산탄광 회채율(回采率) 관리잠정규정

- 탄광자원 보호 및 합리적 개발 또한 탄광자원의 회채율 향상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탄광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9일

- 세부내용 : 생산탄광 회채율(回采率) 관리잠정규정(生産煤礦回采率管理

暫行規定)

❏ 특수·희소 탄광류 개발이용 관리잠정규정

- 특수·희소 탄광류에 대한 보호 및 합리적 개발을 위해 <중화인민공화

국탄광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9일

- 세부내용 : 특수·희소 탄광류 개발이용 관리잠정규정(特殊和稀缺煤類開

發利用管理暫行規定)

4 교육부 

❏ 학위논문조작행위 처분방법

- 학위논문관리를 규범화하고, 올바른 학습풍기를 세우고, 인재양성의 질

을 향상하며, 학위논문조작행위를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

화국학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학위논문조작행위 처분방법(學位論文作假行爲處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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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업정보화부

❏ 비전문무선라디오 관리방법

- 비전문 무선라디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전자파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무선라디오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비전문무선라디오 관리방법(業余無線電台管理辦法)

6 공 안 부

❏ 공안기관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 개정된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은 2012년 12월 3일에 공

안부장관사무회의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이의 시행과 동시에 1998년 5

월 14일에 공포된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공안부령 제35

호) 및 2007년 10월 25일에 공포된 <공안기관 형사사건처리절차규정 

개정안>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公安機關辦理刑事案件程序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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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절차규정

- 개정된 <공안기관행정사사건처리절차 규정>은 2012년 12월 3일에 공안

부장관사무회의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이의 시행과 동시에 2006년 8월 

24일 공포된 <공안기관행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새로 

도입될 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세부내용 : 공안기관 행정사사건 처리절차규정(公安機關辦理行政案件程

序規定)

❏ 자동차면허신청 발급 및 사용규정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행

정허가법>에 따라 개정된 <자동차면허신청발급 및 사용 규정>은 2013

년8월21일에 공안부장관사무회의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이의 시행과 

동시에 2006년12월20일에 공포된 <자동차면허신청발급 및 사용 규정>

(공안부령 제91호)과 2009년12월7일에 <자동차면허신청발급 및 사용 

규정>개정에 관한 공안부결정>(공안부령 제111호)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동 규정 제5장제4절은 공포날부터 시행)

- 세부내용 : 자동차면허신청발급 및 사용 규정(機動車駕駛證申領和使用

規定)

❏ 소방용제품 감독관리규정

- 소방용 제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

해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중화인민

공화국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소방용 제품 감독관리규정(消防産品監督管理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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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기관법 집행공개규정

- 공안기관 법집행공개행위를 규범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공공생활 관리·결정에 대한 참여권, 정부 및 공무원의 공무활동에 대한 

감독권리를 보장하고,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며, 공정·청렴한 법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공안기관법 집행공개규정(公安機關執法公開規定)

7 국토자원부

❏ 토지재개간조례 실행방법

- 토지개간의 효율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재개간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 세부내용 : 토지재개간조례 실행방법(土地複墾條例實施辦法)

8 환경보호부

❏ 위험화학품환경관리 등기방법(試行)

- 위험화학품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의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손해를 예방·감소하고, 환경위험을 방지하며, 국제공약을 이행하기 위

해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등 법률법

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 세부내용 : 위험화학품환경관리 등기방법(試行)(危險化學品環境管理登記

辦法（試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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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운수부

❏ 수로운송공사건설프로젝트 공개입찰 관리방법

- 수로운송공사건설프로젝트 공개입찰을 규범화하고, 입찰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며, 수로운송공사건설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실시조

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2월 1일

- 세부내용 : 수로운송공사건설프로젝트 공개입찰 관리방법(水運工程建設

項目招標投標管理辦法)

❏ 항구 위험화물안전 관리규정

- 항구의 위험화물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물사고를 예방·감소하며,

국민생명,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항구법>, <중화

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

정법규 및 국제공약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2월 1일

- 세부내용 : 항구 위험화물안전 관리규정(港口危險貨物安全管理規定)

❏ 우정업기준화 관리방법

- 우정업 기준화업무를 규범화하고, 업종기준화의 관리를 강화하고, 우정

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서비스품질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준화법 실시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우정업기준화 관리방법(郵政業標准化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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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리부(水利部）

❏ 수리공사건설기준에 관한 강제조항 관리방법(試行)

- 수리공사건설기준에 관한 강제조항 관리업무를 규범화·강화하고, 수리

공사건설의 질을 향상하며, 공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

국기준화법 실시조례>, <건설공사질량 관리조례>, <건설공사 현장조

사·설계 관리조례> 및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7일 

- 세부내용 : 수리공사건설기준에 관한 강제조항 관리방법(試行)(水利工程

建設標准強制性條文管理辦法（試行）)

11 문화부

❏ 공연브로커 관리방법

- 공연브로킹을 규범화하고, 공연브로커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연브로킹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명하며, 공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

기 위해 <영리적 공연 관리조례> 및 <영리적 공연 관리조례 실시세

칙>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 세부내용 : 공연브로커 관리방법(文化部關於印發<演出經紀人員管理辦

法>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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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세무총국

❏ 선박 차량선박세 위탁징수 관리방법 

-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실행하고, 납세자의 차량선박세 

납부에 편리를 제공하고, 차량선박세 징수관리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

기 위해 국가세무총구, 교통운수부는 본 방법을 제정·공포 

- 시행일자 : 2013년 2월 1일 

- 세부내용 : 선박 차량선박세 위탁징수 관리방법(關於發布<船舶車船稅委

托代征管理辦法>的公告)

❏ 전국세무기관 공문 처리방법

- 전국세무기관 공문처리업무의 과학화〮제도화〮규범화를 추진하기 위해 

<당정기관 공문처리업무조례>발표에 관한 중공중앙판공청〮국무원판공

청의 통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전국세무기관 공문 처리방법(關於印發<全國稅務機關公文處

理辦法>的通知)

❏ 다지역경영 종합납세기업 소득세징수 관리방법

- 다지역경영 종합납세기업 소득세징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조세징

수관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 또한 <타성(省·)〮시(市) 본·〮지사 기업소득

세의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다지역경영 종합납세기업 소득세징수 관리방법(關於印發<跨

地區經營彙總納稅企業所得稅征收管理辦法>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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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경매감독 관리방법

- 경매행위를 규범화하고, 경매질서를 유지하며, 경매활동 중 각 당사자

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장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개정 및 공포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 세부내용 : 경매감독 관리방법(拍賣監督管理辦法)

❏ 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종사 관리방법

- 변호사사무소 및 소속변호사의 상표대리업무종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상

표대리법률서비스질서를 유지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장보

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등 

법률·법규·규장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종사 관리방법(工商總局 司法部

關於印發<律師事務所從事商標代理業務管理辦法>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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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실행방법

-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허가에 대한 감독관

리를 강화하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보호보

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실행방법(質量監督檢驗檢疫行政

許可實施辦法)

15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 실행방법

-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화공기업의 안전생산요건을 강화하며,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의 발급 및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위

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5월 1일 

- 세부내용 :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 실행방법(危險化學品安全使用許可

證實施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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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

1 상무부

  ❏ 자동수입허가 인터넷심사시스템 도입운행에 관한 공고 

-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한층 더 강화

하고, 대외무역의 지속적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상무부, 해관총

서는 2013년1월15일부터 전국 상무주무부서증서발급기관 및 각 세관에

서 자동수입허가 인터넷심사시스템을 도입운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

련 사항을 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5일

- 세부내용 : 자동수입허가 인터넷심사시스템 도입운행에 관한 공고(自動

進口許可證聯網核查系統上線運行公告)

※ 상무부 및 해관총서 공동발표

2 재정부

❏ 간저우 시 서부대개발 조세정책 실행문제에 관한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간저우 시 서부대개발 조세정책 실행문제에 관한 통지(關於

贛州市執行西部大開發稅收政策問題的通知)

※ 재정부 및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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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전기세추가에 관한 회계처리규정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전기세부가보조자금 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재생에너지전기세추가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關於印發<可再

生能源電價附加有關會計處理規定>的通知)

❏ 2013년 성진보장성안거공정(城鎭保障性安居工程) 재

정자금조달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2013년 성진보장성안거공정(城鎭保障性安居工程) 재정자금

조달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통지(關於做好2013年城鎭保障

性安居工程財政資金籌措等相關工作的通知)

❏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 취소 및 징수면제에 관한 발표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취소 및 징수면제에 관한 발표통지(關

于公布取消和免征部分行政事業性收費的通知)

❏ 2013년 관세 실행방안에 관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2013년 관세 실행방안에 관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통지

(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關於2013年關稅實施方案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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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류 비기업 민영단체의 과학연구 및 교육용

품수입 조세정책 적용에 관한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과학기술류 비기업 민영단체의 과학연구 및 교육용품수입 

조세정책 적용에 관한 통지(關於科技類民辦非企業單位適用

科學研究和教學用品進口稅收政策的通知)

❏ 상장회사주식배당에 따른 개인소득세 차별화 정책 

실행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상장회사주식배당에 따른 개인소득세 차별화정책 실행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實施上市公司股息紅利差別化個人所得

稅政策有關問題的通知)

※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증감위 공동발표

❏ 농산품도매시장·농산물시장 건물재산세·성진(城鎭)

토지사용세 정책에 관한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농산물도매시장〮농산물시장 건물재산세 〮성진(城鎭)토지사용

세 정책에 관한 통지(關于農産品批發市場農貿市場房産稅城

鎮土地使用稅政策的通知)

※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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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 한중 사회보험 협정 및 의정서 실행에 관한 인력자

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

- 2012년10월29일에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의정서 >의 관철·실행을 위해 관련 문제에 관해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2003년2월28일에 한중정부 간에 체결된 <양로

보험납부 상호 면제에 관한 임시조치 협의>는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6일

- 세부내용 : 한중 사회보험 협정 및 의정서 실행에 관한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판공청의 통지(人力資源社會保障部辦公厅關於實施中

韓社會保險協定和議定書的通知)

4 국가세무총국

❏ 조세협정 중의 재산수익조항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 시행일자 : 2012년 12월 31일 

- 세부내용 : 조세협정 중의 재산수익조항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關于稅

收協定中財産收益條款有關問題的公告)

❏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사용한‘정제유배치계획표’관

련 인세 문제에 대한 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사용한 ‘정제유배치계획표’ 관련 인세 

문제에 대한 공고(關於中國海洋石油總公司使用的“成品油配

置計劃表”有關印花稅問題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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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성(省)합자철도기업 성(省)간 공동세 징수·입고 관

련 문제에 대한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다성(省)합자철도기업 성(省)간 공동세 징수〮입고 관련 문제

에 대한 통지(關於跨省合資鐵路企業跨地區稅收分享入庫有

關問題的通知)

❏ 납세자자산재편성 시 부가세이월공제세액 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납세자자산재편성 시 부가세이월공제세액 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關於納稅人資産重組增值稅留抵稅額處理有關問題

的公告)

❏ 니트로배합비료 관련 부가세 문제에 관한 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니트로배합비료 관련 부가세 문제에 관한 공고(關於硝基複

合肥有關增值稅問題的公告)

❏ 소비세 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소비세 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공고(關於消費稅有關政策問題

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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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관총서

❏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목록>에 관

한 공고

-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방법>(상무부·해관총서령 2005

년제29호) 및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에 따라 상무부, 해관

총서는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목록>을 조정하여 현재 

공포하였으며, 또한 이의 시행과 동시에 상무부, 해관총서 2011년제101

호 공고에 의한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목록>는 폐지

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입허가 관리목록>에 관한 공고

(聯合公告2012年第96號(關於兩用物項和技術進出口許可證管

理目錄))

※ 상무부 및 해관총서 공동발표

❏ 2013년 수출입허가 관리품목목록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

에 따라 <2013년 수출입허가 관리품목목록>을 공포하며 이의 시행과 

동시에 <2012년 수출입허가 관리품목목록>은 폐지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2013년 수출입허가 관리품목목록(聯合公告2012年第97號(關

於出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

※ 상무부 및 해관총서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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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제품 및 암호기술포함설비 감독에 관한 공고

- 해관총서 및 국가암호관리국은 암호수입허가인터넷검사시스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암호제품 및 암호기술포함설비 감독에 관한 공고(聯合公告

2012年第64號(關於密碼産品和含密碼技術設備的監管))

※ 해관총서 및 국가암호관리국 공동발표

❏ 2013년 관세 실행방안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2013년 관세실행방안(海關總署2012年第63號(2013年關稅實施

方案))

❏ 일부 반덤핑조치부과 수입품목상품번호 조정에 관한 
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일부 반덤핑조치부과 수입품목상품번호 조정에 관한 공고
(海關總署2012年第62號(關於調整部分實施反傾銷措施進口貨

物商品編號）)

❏ 뉴질랜드양모·울톱 수입쿼터에 관한 공고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3

년 뉴질랜드양도·울톱의 국가별 관세쿼터는 각각 30388톤과 547톤인 
것 및 이와 관련 사항을 공고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뉴질랜드양모·울톱 수입쿼터에 관한 공고(聯合公告2012年第

89號(關於自新西蘭進口羊毛、毛條配額))

※ 상무부 및 해관총서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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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상품분류결정II에 관한 공포공고

- 수출입화물수취인·발송인 및 그 대리인이 수출입화물 상품분류를 확정

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상품분류에 관한 분쟁이 감소되고, 세관상품분

류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158호)에 따라 2012년 상품분류결정II를 공포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련 상품분류결정이 근거를 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타 규정이 변경될 시 당해 상품분류결정은 이와 동시에 실

효됨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2012년 상품분류결정II에 관한 공포공고(海關總署2012年第60

號(關於公布2013年商品归類決定Ⅱ))

❏ 2013년1월1일부터 홍콩·마카오 신규추가 무관세품

목 원산지기준표에 관한 공포공고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2013년1월1일부터 홍콩·마카오 신규추가 무관세품목 원산지

기준표에 관한 공포공고(海關總署2012年第59號(關於公布

2013年1月1日起新增香港澳門享受零關稅貨物原産地標准表)

6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제10버전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

제분류> 2012년 문건에 대한 개정

- 제10버전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니스협정)

2013년 문건(NCL(10-2013)) 사용도입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세부내용 : 제10버전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

류> 2012년문건에 대한 개정(對第十版<商標注冊用商品和服

務國際分類>2012文本的修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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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추가 소매 혹은 도매서비스표 등기 신청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제10버전2013년문건

은 제35분류에서 ‘약용, 수의용, 위생용 製劑 및 의료용품의 소매 혹은 

도매서비스’란 항목이 추가됨에 따르며 아울러 표장 기존사용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추가 서비스표 

항목접수에 過渡期를 설정하는 것과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31일

- 세부내용 : 신규추가 소매 혹은 도매 서비스표 등기 신청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關於申請注冊新增零售或批發服務商標有關事項的

通知)

❏ 過渡期 내 신규추가 소매 혹은 도매서비스표 신청에 

관한 설명

- 시행일자: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31일

- 세부내용: 過渡期 내 신규추가 소매 혹은 도매서비스표 신청에 관한 설

명(關於過渡期內申請新增零售或批發服務商標的說明)


